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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이러고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수 있나>

  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한번 농락과 치욕을 당한 날이었다. 

여당 국회의원들 161명이 어제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했기 

때문이다 가결 정족수를 훨씬 넘는 수가 발의했으니 통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탄핵소추 발의는, 당사자 법관이 이번달로 자동 퇴임이 예정된 데다 탄핵의 기본적 

사유도, 여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주장외에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한변회원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로서 

사법부에 던지는 함의는 막대하다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은 그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고본다.

  이런 지경에도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사태를 막기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말한마디 없다 자신이 취임한 직후 실재하지도 않는 이른바 사법농단을 구실로 판사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사실상 요청했던 것이 오늘 이 비극적 사태의 단초였다는 자각 때문일 것이다.

  우리 한변 회원을 비롯한 1천여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이미 2년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달 

29일 사법부 수호를 위해 즉각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바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준엄하게 

묻는다. 이러고도 사법부의 수장 자리에 계속 머물고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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